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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GHz 대역 내의 공동사용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

Finding Candidate Frequency Bands for Spectrum Sharing 
in the Frequency Range of 1∼4.5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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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장비의 보급에 따라 무선 통신 트래픽은 급격히 증가하여,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기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과 주파수 공동기술에 대한 도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 및 국가안전 관련 지정/승인 무선국과 허가 무선국을 중심으로 공동사용 가능 주
파수 대역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공동사용 후보 주파수 대역은 기존의 무선국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중심주파
수, 대역폭, 무선국 사용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다. 결과적으로 1∼4.5 G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지역적으
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약 901 MHz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대역은 향후 공동사용을 통한 M2M, 
WiFi 서비스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As wireless traffic drastically increase with the expansion of smart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trum 
sharing technologies and introduce spectrum sharing policy for utilizing limited radio resources efficiently. In order to 
meet these new changes, this parper investigated the government-held (or license) spectrum to seek candidate frequency 
bands of spectrum sharing. Based on the database of the existing radio station, the investigated candidate frequency 
bands of spectrum sharing was experimented locally, considering the central frequency, bandwidths, and the region 
where the radio station is usedIn conclusion, we found out about 901 MHz bandwidths for regional spectrum sharing 
within the spectrum of 1∼4.5 GHz. These bandwidths can be utilized in M2M and WiFi services, etc. based on 
spectrum sharing technolog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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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동통신을 중

심으로 주파수 수요가 폭증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

에서 주파수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파
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부족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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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1]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FCC에서는 TV 대역의 유휴 대역인 white space를 공
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ognitive radio 기술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2]. 이러한 TV white space 이외에
도 많은 주파수 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할당된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
로써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

이다.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개념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주파수를 지

역적,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방법으로
는 해당주파수에서 공동으로 1차 사용자의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3], 1차 사용자에게 우선 순위
를 주고, 2차 사용자의 무선국 사용 허가를 부여받
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4]. 또한, light licensing[5]과

같이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하여 간이면허를 부여하

여 무선국간에 1차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1차 사용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고, 2차
사용자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면허없
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underlay 방식 또는 overlay 방
식[6] 등을 이용하여 비면허 무선기기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파수 공동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개념 및 분류는

각각 참고문헌 [7], [10]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황금 주파수 대역으로 알려진 1∼

4.5 GHz 주파수 대역에서 무선국 위치 등을 조사․
검토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이 가능한 대역 발굴․제

안하여, 향후 주파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공동사용주파수 대역 발굴

2-1 전제 조건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승인 받은
무선국과 공공서비스 등을 위해 허가 받은 1∼4.5 
GHz 대역의 허가무선국을 중심으로 공동사용 가능
주파수 대역을 검토하였다. 공동사용 주파수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배타적 이용 주파수 제외

- 항공기에 관련된 무선 통신 주파수
- 인명에 관련된 주파수
- 이동통신 주파수 및 이동통신 후보대역 주파수
- 3∼5 GHz 대역 공공 및 기상레이더, 무선표정
업무용(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을
위한 무선 항행 업무 외의 무선 측위 업무) 

․무선국 허가 Data Base를 기초로 검토
 - 1∼3.1 GHz 대역은 공공 및 국가안전 관련 지
정/승인 무선국 중심으로 검토

 - 3.1∼4.5 GHz 대역은일반허가무선국중심검토
․마이크로웨이브(M/W) 국간 중계용으로 사용되
는 무선국 Data Link 고려
․우주업무용 고정위성을 포함한 일반무선국 등

무선국이 존재하는 해당 행정구역은 공동사용

주파수에서 제외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무선국은 그 행정구

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다른 행정구역에서
는 사용 가능으로 판정(강원도에서 사용할 경
우, 강원도는 사용 불가, 그러나 인접지역인 경
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공동사용 가능) 
․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어업 무선국은 공동

사용 가능지역으로 포함

- 대부분 무선국이 해안지역 중심으로 일부 분포

2-2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

공동주파수 사용 대역 발굴을 위하여 검토한 주

파수 대역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관심이 높은

L밴드(1∼2 GHz), S 밴드(2∼4 GHz), C밴드(4∼8 GHz) 
중 1∼4.5 GHz 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이 검토 대역을 1∼3.1 GHz, 3.6∼4.0 GHz, 4.0∼4.5 
GHz 대역별로 분리하여 공동주파수 사용 대역을 조
사하였다. 여기에서 배타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파
수는 앞에서 언급한 전제 조건에 기초하여 공동사용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역이다. 
공동 주파수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구체

적으로 발굴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국 허

가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주파수 분배표[8],[9]를 기초

로 중심 주파주, 대역폭, 무선국 허가 위치를 고려하
여 지도에 도식함으로써 사용 가능 위치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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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대역에 대한 무선국의
사용 상황을 도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 중 대표적인 지역에 대한 내용만 표시

하였다. 검토 대역 중 1∼3.1 GHz 대역은 국가안보
를 위해 사용되는 무선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안보 및 공공 주파수로 지정/승인 받은 무
선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주파수 대역은

공공 및 국가안전에 관련된 대역으로 구체적으로 표

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3.6∼4.0 GHz, 4.0∼4.5 GHz 
대역은 M/W 중계기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허가무
선국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일반 허가무선국을
중심으로 표시하였다. 

2-2-1 1∼3.1 GHz 대역의 검토 

1∼3.1 GHz 대역 가운데 대부분의 주파수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는 공공분야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업무의 특성상 많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파를 이용하는 산업체와는 별도의 개념으
로 운용되어 현재까지는 공동 사용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부족한실정이다. 한편, 공공분야의경우에도 
지속적인 신규 수요가 발생되어 많은 주파수의 수요

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과 국가 경쟁력 및
산업경제성을 위해 상호 간 부족한 주파수에 대한

정확한 소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소요에 대비한 주파수 할당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

여, 공동 사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부분의 주파수 사용과 관리는 특성상 보안성을

요구함으로 공공 사용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함께 보

안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3.1 GHz 대역 가운데, S 밴드 대역은 국제, 국

내적으로 레이더용으로 분배되어 있으며, S 밴드는
공공성이 큰 대역으로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때 실

제적으로도 레이더 용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로 수도권 이북에서 지역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동 가능한 장비와 고정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고, 
무선전송용으로 운용되며,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간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출력을 조정하여

운용 중이다. S 밴드의 무선국은 공공용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

는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운용 중이며, 운용되는 장

그림 1. L밴드 A대역(1.4∼1.526 GHz) 지정/승인무선
국 지역분포

Fig. 1. Regional distribution of appointment/approval ra-
dio station within 1.4∼1.526 GHz. 

 
비의 특성은 지역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공
간적 분리 운영과 시간적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며,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장비들 간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1은 L 밴드 A 대역(1.4∼1.526 GHz) 내에서

공공용 지정/승인 받은 무선국 레이더의 위치를 나
타내고 있으며, 사용되는 지역 이외에는 많은 지역
에서 무선국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1.4∼3.1 GHz 대역에서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하
여 행정구역별로 사용가능 여부를 표시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4개 대역에서 사용 중인 공공용 무선

국의 중심주파수, 대역폭, 사용 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지역별 공동사용 가능지역을 검토하였다. 공
동사용 주파수 대역은 장비운용 특성을 고려하여, L 
밴드에서 3개 대역(A, B, C 대역), S 밴드에서 1개 대
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L 밴드(A 대역)는 특수한 용도로 운용되는 공공
용 주파수이며, 특정지역에서 중복하여 사용되는 것
으로장비특성과운용실태를기준으로시험을통해 
신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무선 전송용으로 사용하는 a 장비는 주
로 강원, 경기, 경북, 서울, 충남, 충북에서, b 장비는
공공 데이터용으로서 전국적으로, c 장비는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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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파수

장비

종류

사용

가능

대역폭

경

기

강

원

충

남

충

북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4∼
1.526 
GHz

(L밴드
A대역)

a 71 
MHz ○ ○ ○ ○

b 0.75 
MHz ○ ○ ○ ○ ○ ○ ○ ○ ○

c 4 MHz ○ ○ ○ ○ ○ ○

1.695∼
1.71 
GHz

(L밴드
B대역)

- 0

1.71∼
1.745 
GHz

(L밴드
C대역)

d 19 
MHz ○ ○ ○ ○ ○ ○

b 6 MHz ○ ○ ○ ○ ○ ○ ○ ○ ○

e 5 MHz ○ ○ ○ ○ ○ ○ ○ ○ ○

f 5 MHz ○ ○ ○ ○ ○ ○ ○ ○ ○

2.9∼
3.1 GHz
(S 밴드)

g 60 
MHz ○ ○ ○ ○ ○ ○ ○

h 1 MHz ○ ○ ○ ○ ○ ○ ○

i 3 MHz ○ ○ ○ ○ ○ ○

j 32 
MHz ○ ○ ○ ○ ○ ○ ○

k 60 
MHz ○ ○ ○ ○ ○ ○ ○

l 24 
MHz ○ ○ ○ ○ ○ ○ ○

m 6 MHz ○ ○ ○ ○ ○ ○

지역별 사용가능

대역폭(MHz) 52 109 107 225 296 296 225 257 296

표 1. 1.4∼3.1 GHz 대역의 공동사용 가능 주파수 대
역 지역별 분포 및 대역폭

Table 1. Regional distribution and bandwidth for the 
possible use of spectrum sharing within 1.4
∼3.1 GHz. 

일정한 지역에서 주파수를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사

용하며, 권역 전체에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L 밴드(B대역)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공공분야

에서는 제외하였으며, L 밴드(C대역)는 특수한 용도
로 운용되는 공공용 주파수로서, 공공 무선 전송용
으로 사용하는 d 장비는 주로 강원, 경기, 서울, 충남
에서, e, b 장비는 공공 데이터용으로서 전국적으로, 
f 장비는 전국의 특정한 지역에서 주파수를 지역적

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며, 권역 전체에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e, f 장비는 전국적으로 사용 중이
지만 저 전력으로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하므로,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S 밴드는 공공 레이더용으로 사용하는 g, h 장비
가 주로 경기, 충남 지역에서, i 장비는 경기, 강원, 
경남 지역에서, j 장비는 충남, 경남에서, k, l 장비는
경기, 강원지역에서, m 장비는 경기, 강원, 충남 및
수도권 지역에서 주파수를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사

용하며, 권역 전체에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본 대역은 특수한 용도로 운용되는 공공용 주파

수이며, 특정 지역에서 중복하여 사용되는것으로장
비 특성과 운용 실태를 기준으로 시험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2 3.6∼4.0 GHz 대역의 검토 

3.6∼4.0 GHz 대역은 대부분이 일반 허가무선국
으로 분포되어 있어, 공공용 주파수가 아닌 일반 허
가무선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대역은 방송중
계, M/W 국간중계 및 위성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중계용 시설은 M/W 재배치 계획에 따라 4.4 
GHz 대역 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위성서
비스는 회수 및 재배치가 불가능하므로 위성 미사용

대역 및 지역적 공동사용을 통한 활용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3.6∼4.0 GHz 주파수 대역은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크게 M/W 국간중계용, 방송보조
무선국용, 우주업무용, 실험국용, 아마추어용으로 사

대분류 소분류

M/W국간
중계용

공중통신(도서), 3∼30 GHz대 고정업무용

(통신사업자용 무선국), 전기통신업무에 관
한 사항

우주

업무용

공중통신, 국제공중통신, 위성업무용, 국내
외 위성통신서비스제공 업무용, DTV 방송
국 방송신호 중계, 기간통신사업자 임대목
적 개설지구국

방송보조무

선국용

방송프로그램 중계 및 이동중계, 방송보조
중계업무, 방송업무 연락

실험국용 과학기술발전 업무

아마추어용 아마추어무선에 관한 사항

표 2. 3.6∼4.0 GHz 대역의 사용용도
Table 2. Usage within 3.6∼4.0 GHz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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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7∼3.76 GHz 대역의 무선국 주파수 사용

현황

Fig. 2. Current frequency assignment in the frequency 
range of 3.7∼3.76 GHz. 

 

용되고 있다.
그림 2는 3.6∼4.0 GHz 대역에서 3.7∼3.76 GHz 

대역을 선택하여 공동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검토한 내용이다. 무선국 허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
로 하여 60 MHz 대역 내에 사용되고 있는 무선국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허가무선국의 중심주파수, 대
역폭 및 용도를 표시하여 기재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 2의상측에표시된무선국은 3,740 

M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M/W 국간 중계용 허가
무선국으로 30 MHz의 대역폭(3,725∼3,755 MHz)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우주업무용, 아마추어용, 실험국용, M/W 국간 중계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주업무용은 이전부터 지
상 업무와 공동사용을 하고 있다. 또한, 실험국 및
아마추어용은 반환시점을 고려하면, 공동사용 대역
이 확보될 가능성이 큰 대역이다. 
그림 3은 그림 2에서 표시한 무선국의 설치 위치

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상에 mapping한 그림이다. 그
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지역에서 공동사용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M/W 국간 중계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국 database에 해당중계
국 간의 데이터 링크가 표시된 경우에는 데이터 링

크를 표시하여 도식하였다. 또한, 괄호속의 숫자는
해당 동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선국의 개수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3. 3.7∼3.8 GHz 대역 내의 무선국 지역분포
Fig. 3.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radio sta-

tion within 3.7∼3.8 GHz.
 
그림 2와 그림 3을 이용하여 3.6∼4 GHz 대역에

대한 전체 공동사용 주파수를 발굴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 경우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행정구역 내
에 무선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주파수를 해당 행정

구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였다. 특히
표 3에서 제시한 데이터는 M/W 국간 중계의 데이터
링크는 고려하였으며, 우주 업무에서 사용하는 무선
국의 안테나 빔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정구

역에 무선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파수 공동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하였다(빔 방향을 고려
하면 많은 지역이 공동사용 가능 지역으로 확대 가

능,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
표 3의 내용을 분석하면 3.716∼3.725 GHz의 9 

MHz 대역폭은 충남지역을 제외하고, 3.836∼3.844 
GHz의 8 MHz의 대역폭은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전
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석되었으

며, 경상북도 지역은 약 235 MHz의 대역폭, 전라북
도 지역은 이 대역에서 미사용되고 있어 400 MHz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 내륙지역은 M/W 국간 중계
및 방송보조 무선국용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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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
파수
(GHz)

사용

가능

대역폭

경

기

강

원

충

남

충

북

전

북

전

남
경북

경

남

제

주

비

고

3.6～
3.636 

36 
MHz ○ ○ ○ △ ※1

3.636～
3.644 8 MHz ○ ○ ○ ○

3.650～
3.675 

25 
MHz ○ ○ ○ ○ ○

3.716～
3.725 

 9 
MHz ○ ○ ○ ○ ○ ○ ○ ○ ※2

3.725～
3.761 

36 
MHz ○ ○ ○ ○ ○ ○ ○

3.8～
3.823 

23 
MHz ○ ○ ○ ○ ○

3.836～
3.844 8 MHz ○ ○ ○ ○ ○ ○ ○ ○ ※3

3.875～
3.886 

11 
MHz ○ ○ ○ ○ ○

3.886- 
3.9 

14 
MHz ○ ○ ○ ○ ○

3.9～
3.924

24 
MHz ○ ○ ○ ○ ○ ○

3.924～
3.942 

18 
MHz ○ ○ ○

3.977～
3.99 

13 
MHz ○ ○ ○

3.99～4 10 
MHz ○ ○ ○ ○ ○

3.6～4 대역 중
기타 165 MHz 34 95 29 75 165 27 130 62 85 ※4

지역별대역폭

합계(MHz) 62 322 59 208 400 80 365 197 214

표 3. 3.6∼4.0 GHz 대역의 공동사용 가능 주파수 대
역 지역별 분포 및 대역폭

Table 3. Regional distribution and bandwidth for the po-
ssible use of spectrum sharing within 3.6∼4.0 
GHz. 

※1, △표시의 제주는 3.6∼3.625 GHz(25 MHz 대역폭)
를 사용 가능으로 가정

※2, 충남 제외, 전국 사용 가능
※3, 제주 제외, 전국 사용 가능, ※4 전북 미사용

MHz의 적은 대역폭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 3에서 나타난 지역별 공

동사용 가능 주파수 대역폭은 지역에 따라 약 59∼
400 MHz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업무용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무선국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였으나

(예를 들면 금산의 위성지구국이 있는 경우 충청남
도 전체를 제외), 우주업무용은 대부분이 인공위성
과의 통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의

전파방향이 지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선국의 주
위를 벗어나면 해당 주파수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간섭범위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주파수 대역폭이 공

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성통신용 주
파수에 대한 내용은 향후 공동사용을 위해 추가적으

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 3에서 검토한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의 허

가무선국이 대부분 고정통신인 M/W 국간 중계용, 
우주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공동사용 주

파수 대역에서 새롭게 용도를 허가 받는 무선설비들

에게 1차 업무의 공동사용 권한이 주어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방송보조 무선국용으로 사
용되고 있는 일부 대역에서는 간이무선국의 이동성

에 따른 공동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2-3 4.0∼4.5 GHz 대역의 검토 

4.0∼4.5 GHz의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도 3.6∼4.0 
GHz 대역과 같이, 공공용 주파수가 아닌 일반 허가
무선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대역은 표 4에서

대분류 소분류

M/W국간
중계용

공중통신(도서), 3∼30 GHz대 고정업무용
(통신사업자용 무선국), 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우주업무용 공중통신, 국제공중통신

항공기

전파

고도계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안전․운항에 관

한 사항, 해상화물수송, 선박안전 및 운

항에 관한 사항, 항공기 항행안전, 항공기
안전 및 운항관리, 항공운송사업용, 소방업
무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해
양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 항공
업무용

기타

(어업 및
산업통신용) 

선박 예인 및 접안 업무, 어업지도 및 감
독에 관한 사항, 선박 예인 및 운항에 관
한 사항, 해상치안

표 4. 4.0∼4.5 GHz 대역의 사용 용도
Table 4. The usage within 3.6∼4.0 GHz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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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
다. 첫 번째 용도는 4.0∼4.2 GHz 대역과 4.4∼4.5 
GHz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정무선으로 M/W를 이용
한 고정업무용의 공중통신 업무용이 사용하고 있다. 
무선국의 대부분은 도서지방과의 통신을 위한 고정

무선국이며, 일부 무선국은 내륙지방에서도 사용되
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용도는 4.0∼4.2 GHz 대역에
서 사용되는 우주업무용으로 인공위성과의 무선을

위한 국제공중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용도는 4.2∼4.4 GHz 대역에서 사용되는 항공 무선
항행으로 사용되는 전파 고도계로 항공기와 지상 관

제소 사이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로 사용되고 있다. 
네 번째는 기타 용도로 어업통신용과 산업통신용으

로 일부 주파수 대역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4는 4.0∼4.05 GHz 대역 내의 허가 무선국

중심주파수, 대역폭 및 무선국의 일련번호 (본 연구
에서 임의로 지정한 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에서는 허가무선국의 지역적 위치를 중심으로 데이

터 링크를 고려하여 일련번호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에 위치를 mapping하여 도식한 그림이다. 
그림 5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무선국이 M/W 국간

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무선국은 지향성을
갖는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 전북, 경
북지역은 해당 무선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그림 4. 4.0∼4.05 GHz 대역의 무선국주파수 사용현황
Fig. 4. Current frequency assignment in the frequency ran-

ge of 4.0∼4.05 GHz.

그림 5. 4.0∼4.05 GHz 대역의 무선국 지역분포
Fig. 5.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radio sta-

tion within 4.0∼4.05 GHz.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와 그림 5를 이용
하여 3.6∼4 GHz 대역에 대한 전체 공동사용 주파수
를 발굴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의 4.0∼4.5 GHz 
대역 중 4.145∼4.455 GHz 대역은 항공기 안전 및 운
항을 위한 항공기 전파 고도계로 사용되고 있어, 인
명에 관련되는 주파수이므로 공동사용 주파수에서

는 제외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를 이용하여 3.6∼4 GHz 대역에

대한 전체 공동사용 주파수를 발굴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의 4.0∼4.5 GHz 대역 중 4.145∼4.455 
GHz 대역은 항공기 안전 및 운항을 위한 항공기 전
파 고도계로 사용되고 있어, 인명에 관련되는 주파
수이므로 공동사용 주파수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5의 내용을 분석하면 4.07∼4.082 GHz의 약 12 

MHz의 대역폭과 4.11∼4.124 GHz의 약 14 MHz의
대역폭은 제주와 일부 전라남도 해안지역을 제외하

고,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석
되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은 약 190 MHz의
대역폭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경기 내륙지역에도 약

85 MHz의 대역폭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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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
파수
(GHz)

사용

가능

대역폭

경

기

강

원

충

남

충

북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비

고

4.0～
4.036 

36 
MHz ○ ○ ○ △ ※1

4.036～
4.046 

10 
MHz ○ ○ ○ ○ ○

4.046～
4.07 

24 
MHz ○ ○ ○ ○ ○ ※2

4.07～
4.082

약 12 
MHz ○ ○ ○ ○ ○ ○ ○ ○ ※3

4.082～
4.11

28 
MHz ○ ○ ○ ○ ○

4.11～
4.124

14 
MHz ○ ○ ○ ○ ○ ◎ ○ ○ ※4

4.124～
4.145

21 
MHz ○ ○ ○ ○ ○

4.145～
4.455 

항공기 안전 및 운항 일반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전파고도계 사용

 (공동사용 불가로 판단)
4.455
～4.5 

45 
MHz ○ ○ ○ ○ ○ ○ ※5

지역별

사용가능

대역폭(MHz)
85 190 71 154 190 50 121 95 68

표 5. 4.0∼4.5 GHz 대역의 공동사용 가능 주파수 대
역 지역별 분포 및 대역폭

Table 5. Regional distribution and bandwidth for the po-
ssible of use spectrum sharing within 4.0∼4.5 
GHz. 

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 5에서 나
타난 지역별 공동사용 가능 주파수 대역폭은 지역에

따라 약 50∼190 MHz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을 세분화 한다면 더욱 넓은 주파수 대역의 공

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과 전북의 경우
에는 일부 대역이 협대역 어업통신용으로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으나, 매우 적은 협대역 무선국이며 해
상통신에 사용되므로 내륙에서 공동사용이 가능하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3.6∼4.0 GHz 대역과 동일하
게 우주업무용의 경우에는 더 많은 주파수 대역폭이

공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5에서 검토한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의 허

가무선국이 대부분 고정통신인 M/W의 국간 중계용, 

우주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용도(산업통신용과 어업무선용)로 사용하
고 있다. 따라서 3.6∼4.0 GHz 대역과 동일하게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에서 새롭게 용도를 허가 받는 무

선설비들에게 1차 업무의 공동사용 권한이 주어져
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4.0∼4.5 GHz 대역의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을 발굴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로 표 5의 4.145∼4.2 GHz의 경우는, 표
6에서 제시한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서 주파수대별
분배가 “고정”, “고정위성(우주대 지구)”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허가무선국이 항공기 전파 고도계를
사용한 항공무선 항행으로 분배되어 있다. 표 6의
좌측의 국제분배표에서도 “이동(항공이동 제외)”으
로 주파수가 분배되어 있으므로, 현재 항공무선 항
행으로허가받은무선국에대한주파수이전을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3.7∼4.2 GHz
의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도 표 6의 제 3지역 국제 주
파수 분배표와 같이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도 “이동”
을 추가시켜 주파수 공동사용 시, 용도의 사용범위
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4.4∼
4.455 GHz 대역의경우에도 경상남도 일부해안지역

국제 한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도 등

3,700～4,200
고정

고정위성

(우주대지구)
이동

(항공이동 제외)

3,700～4,200
고정

고정위성

(우주대지구)

3,750 MHz
(실험국용) K30
UWB용 K125B
고정 M/W 중계

K151D

4,200～4,400 
항공무선항행

5.438         
5.439 
5.440

4,200～4,400
항공무선항행

5.438
5.440

4,220 MHz
(실험국용) K30
UWB용 K125B

4,400～4,500 
고정 이동 5.440A

4,400～4,500
고정

이동

UWB용 K125B
고정 M/W 중계

K151D
방송중계 K151

표 6. 3.7∼4.5 GHz 대역의 주파수 분배표
Table 6. Table of frequency allocation within 3.7∼4.5 

GHz.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4, no. 8, Aug. 2013.

828

에만 협대역으로 항공무선 항행을 위한 항공기 전파

고도계의 무선국이 허가되어,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대역의 경우 M/W 국
간 중계용 허가 무선국의 위치가 경기도와 전라남도

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공기 전파 고도계 허가 무

선국의 주파수를 이전시킴으로써 공동사용 가능 주
파수 대역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 종합검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된 1∼4.5 GHz 대역에서
공동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표 7과 같이 발굴
하였다. 1∼3.1 GHz 대역은 공공 및 국가안전과 관
련하여 지정/승인 무선국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3.1∼4.5 GHz 대역은 일반허가무선국 중심 검토하였
다. 전국적으로 공동사용 가능 대역폭 약 901 MHz
를 발굴하였으며, 지역별로 199∼886 MHz의 대역폭
을 발굴하였다.
특히 3.6∼4.145 GHz 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M/W를 이용한 국간중계용으로 사용하여 고정통신
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용의 주파수 대
역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
래 광대역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spectrum super-
highway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역별로 주로 사용하는 공공 및

  지역
주
파수
(GHz) 

공동사용

가능

대역폭

경기
강

원

충

남

충

북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44～
1.526 75 MHz

52 109 107 225 296 296 225 257 2961.695～
1.745 50 MHz

2.9～
3.1 186 MHz

3.6～
4.0 400 MHz 62 322 59 208 400 80 365 197 214

4.0～
4.5 190 MHz 85 190 71 154 190 50 121 95 68

총합계 901 MHz 199 621 237 587 886 426 711 549 578

표 7.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의 지역별 대역폭 분포
Table 7. Regional bandwidth distribution of spectrum 

sharing. 

국가안전과 관련하여 지정/승인무선국과 일반허가

무선국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으나, 향후 검토된 모든
대역과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발굴된 공동사용 가능 주파수 대역은

향후 무선국의 이용권 형태(면허의 여부)를 어떻게
부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

다. 무선국의 이용권 형태는『1차 공동사용 주파

수』와『2차 공동 사용주파수』로 분류할 수 있다.『1
차 공동사용 주파수』는 “1차 공동사용 면허”에 해당
되는 형태로, 지역이나 공간적 공동사용을 전제로

복수의 이용자에게 1차 사용권을 주는 형태이다. 또
한『2차 공동사용 주파수』는 “면허 필요 2차 공동사
용”과 “면허 불요 2차 공동사용”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면허 필요 2차 공동사용”의 경우에는 공공용으
로 사용하는 주파수 가운데 현재 고정용으로 사용되

거나 무선국 이동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면허 불요 2차 공동사용”은 소출력 무선
기기를 기반으로 면허 불요 무선국이 사용할 수 있

는 이용권 형태이다. 무선국의 이용권 형태 및 서비
스 분류에 대한 내용은 참고문헌 [7], [10]에서 구체
적으로 제안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4.5 GHz 대역에서 공동사용 가
능 후보 주파수 대역을 제안하여,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주파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1∼4.5 GHz 대역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사용 가능 대역폭 약 901 MHz를 발
굴하였으며, 지역별로 199∼886 MHz의 대역폭을 발
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및 국가안전을 위한
지정/승인 무선국과 일반허가 무선국을 대역별로 별
도 조사하여 공동사용 가능 후보 주파수 대역을 발

굴하였으나, 향후 지정/승인 무선국과 일반허가 무
선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제안한 후보 주파수 대역은 “면허 필요 1차 공동사
용”, “면허 필요 2차 공동사용”, “면허 불요 2차공동
사용” 등의 공동사용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M2M 및 WiFi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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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향후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위한 무
선국의 이용권 형태 및 간섭 등을 고려한 보다 정밀

한 실증실험이 필요하며, 공동사용을 위한 기술기준
등의 마련 및 법률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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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2005년 2월: 영국 York대학 방문교수
1990년 4월～현재: 군산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주 관심분야] 위성통신, 이동통신, 정보통신 표준화, 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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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 기

1981년 3월: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
과 (공학사)

1988년 12월: 국방대학원 전산학

과 (공학석사)
1989년 1월∼1995년: 공군본부 통신
감실 근무

2004년 1월∼2008년 12월: 합동참모
본부 지휘통신참모부 전파관리과 근무

2009년 11월∼2012년 11월: 삼성탈레스 경영전략팀 근무
2012년 12월～현재: (주) 스펙트럼통신기술 기술 고문
[주 관심분야] 전파, 레이더, 전자전

박 덕 규

1984년 2월: 인천대학교 전자공학

과 (공학사) 
1986년 2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과 (공학석사)
1992년 4월: 일본 게이오대학교 전
기공학과 (공학박사)

1992년～1995년: 일본 우정성 통신
총합연구소

1995년～현재: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2002년: 일본 전자정보통신학회(IEICE) 우수논문상 수상
[주 관심분야] 무선 통신, 주파수 분배,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